
붙임 1

1. 교통유발부담금 부과․징수 업무처리 흐름도

서울시
부 담 금

부과징수

지침시달

체납정리 

지침시달

매월부과․
징수현황

집계 및 분석

자치구

부과징수

계획수립

대상시설물 

전수 조사

(사실조사)

경감심의 
위원회 운영 
및 경감액 확정

부과금액및

부과대상자 

확     정

징수결의

(조정)

고 지 서
송    달

수 납 부
소    인

매월부과징수
보고서 제출
(현계보고)

체납관리
압류 등

은  행 은행수납

납 입 필

통 지 서 

구 송 부

(시금고)
구별․시전체 
징수 월계표
작성 제출

1단계

⇒

2단계

⇒

3단계

부과대상 시설물 처리,
부담금 계산

교통유발부담금 부과, 
변경처리

고지처리, 분납처리

부과대상 시설물, 소유자, 
층별 이용정보, 감면 등을 
등록하고, 부담금계산
(부과기준일 : 매년 7.31)

소유자별로 산정된 부담금
을 부과하고, 미사용정보, 
소유자 변동, 이의신청에 
따른 변경처리

․부과정보, 납부기한을 정하
여 각 소유자에게 고지, 
분납 요청시 분납 고지
(납부기간 : 10.16 ~ 10.31)

4단계

⇒

5단계

⇒

6단계

부담금 징수, 환급처리 체납처리 재산압류, 해제 처리

납부기한 내에 고지금액을 징
수하고, 과소․과다 징수된 금
액은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

․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
한 때에는 가산금 부과
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
에는 20일이내 독촉장 발부

․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
아니할 때에는 압류요건 발생
․납부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게 
된 때 압류해제 및 통지


